
현대EP 울산공장 폭발 “사법처리”
노동지청, 공장장․법인에 안전실무자도 … 관련설비 미비가 원인

사상자가 8명에 달한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안전보건관리 책임

자인 공장장과 법인, 안전실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석연후를 전후로 현대EP의 울산공장

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9월6일 발표했다.

울산노동지청은 8월17일 사고 이후 지금까지 생산을 총괄하는 임원급 1명과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간

부, 근로자를 잇달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대EP 울산공장의 산업안전보

건법 위반혐의를 일정부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근거해 사업주인 법인과 행위자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공장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

가피하게 됐다.

8월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

학공단 소재 현대EP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

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사고로

다친 근로자 가운데 3명은 치료도중 숨졌다.

울산공장은 PS(Polystyrene)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고 공정의 탱크와 파이프라인이

갑자기 상승한 온도와 압력을 견디지 못할

때 PS 원료 배출물이 파열판을 통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결국 설비상의 문제 때문에 배출물이 그냥 공장 바닥으로 빠져나오면서 유증기와 점화원인 인화물질이 합

쳐져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도 현장 근로자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사고상황 등과 관련해 조사를 일단 끝냈다.

그러나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원인에 관한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최종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택 울산 남부경창서 형사과장은 “추석 이후 국과수 결과가 통보될 것 같다”며 “고용부 조사와 사실관계

를 맞춰보고 사고를 낸 당사자와 공장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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